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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 ① 안 행정부장 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

산과 물품의 리ㆍ처분ㆍ수입  지출을 통일 으로 운 할 수 있게 하기 하여 공

유재산  물품의 운 기 을 정할 수 있다. 

2)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안전행정부. 2013. 7)

제 조 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

는 경우 용범 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 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

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

 2. 2003  12월 31  터 단체가 직  그 용도로 ･사용하고 는 재

산  그 ･사용하고 는 에게 수 매각  할 수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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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 고  자  료

1  공유재산 및 물품 리법 시행령

11 3( 환차  납 )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 은 한꺼번에 액을 납부

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꺼번에 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

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 

<개정 2013.6.21> [시행일 : 2013.12.22] 

31 ( 료 과 재산 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

부료는 시가를 반 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 에

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

제39조( 의 납부  연납) ① 일반재산의 매각 을 한꺼번에 액(全

額)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

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

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6.21>

45 ( 환차  납 )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 은 한꺼번에 액을 납부하

여야 한다. 다만, 한꺼번에 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

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

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 

<개정 2013.6.21>

81 (변상 )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 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유하

거나 무단으로 사용·수익한 기간에 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 제31조

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는 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

액으로 한다. 다만, 변상 이 100만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
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

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0.8.4, 

2013.6.21>

82 (과 납  반환가산 )법 제82조에서 "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"란 연 

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

자를 말한다.  <개정 2013.6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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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국유재산법 시행령

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) ① 법 32조 1항에 따른 연간 사용

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  50 이상  요  곱한 금액 로 하되, 월할 

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해당 재산  가액에 해당 요  곱한 금액 로 한다. <개  

2011.4.1, 2013.4.5> 

  3. 행 목 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: 1천분  25 이상


